
선거로고송  사용 규정

가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. 
사용수량 ⑴ 

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 ⑵ 
자동차 설비  ㈎ 

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 대담을   , ·
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.

홍보물 첩부  ㈏ 
선전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을 자동차 대와 확성장치 조를 합하여 각각     · · 1 1
매 부 이내에서 첩부할 수 있음 5 ( ) .
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하며 규격제한은 없음 .※ 
사용제한⑶
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개를 넘을 수 없음 1 .㈎ 
확성장치는 연설 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· .㈏ 
휴대확성장치는 연설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외의 다른 지역에서            ·㈐ 
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  , .
연설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만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 대담을 하는    · , ·㈑ 
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함    .
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 대담을 할 수         ·㈒ 
있음 기초의원의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음    ( )
후보자는 사회자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 다른        ·※ 
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  .

녹음기 녹화기 사용 ·㈔ 
녹화기의 화면 규격  ⑴ 
광역 단체장의 후보자용 이내    : 10◘ ㎡
기초단체장의 구 군 연락소의 연설원용 및 후보자용 이내    · : 5◘ ㎡
의원선거의 후보자용 이내    : 3◘ ㎡

구분
연설·대담용
자동차

자동차에 부착된
확성장치 나발수( )

휴대용 확성장치

광역단체장 후보자 대1 조 개1 (1 ) 조1
연락소 대1 조 개1 (1 ) 조1

기초 단체장 대1 조 개1 (1 ) 조1
광역의원 대1 조 개1 (1 ) 조1
기초의원 대1 ­ 조1



방송 방영 가능 내용  ·⑵ 
   ◘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 로고송 ( )

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 정견 활동상황의 방송 방영   · · · ·◘ 
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은 방송할 수 없음     .※ 

자동차 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 ·㈕ 
신청처 해당 지역 선관위    : ⑴ 
신청서식 붙임 규칙 별지 제 호의 서식    : 28 28 2⑵ 『 』
교체신청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를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 교부신청    : ⑶ 

중앙 선관위 답변《 》

상기 내용을 근거로 기초의원 출마자님들은 원칙적으로 연설 대담용 자동차에 ·
확성기 나발 를 부착할 수 없으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 즉 스피커 앰프 를 ( ) , ( )
통해서는 선거로고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.


